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7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천사크라
우드대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이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대부업법｣ 제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착수일
현재(2020.2.3.)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부계약 11건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대부업법
제6조,
제21조

과태료
500만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천사크라우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9층 f-9124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

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